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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 비 고

편 재7

재1

1

편 재7

재1

1

과 과 는 다 각 항과 같886 3 ( )【 】

다.

① 비 하

② 계 직 또는 함 악 하,

③ 재 에 간 하거나,

처 목 가 에 진 민원 등 하,

다만 리 에 하고 는 재 에 계. , ｢ ｣

지 아니하는 사항 한다.

④ 능과 질 란하게 하거나 에 하

⑤ 허 사실 포하거나 끼리 하

⑥ 나 실 나 에 개 나 감리

훼 시키는 행 하

⑦ 단 에 찬동 하거나 집 에 참 한 가

과 과 는 다 각 항과 같886 3 ( )【 】

다.

동~ < >① ⑦

주 연 마약 과 도, ,⑧ 동 애 찬 하거나 동

하는 행 하 개< >

동~ < >⑨ ⑫

한 결 또는 한 계(⑬ 동 간 계 결

포함 하거나 간 하 개) < >

동~ < >⑭ ⑯



제 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31 제 편 재판법7 221

행 개 안 비 고

⑧ 주 연 마약 과 도, , 동 애 찬 하거나 동

하는 행 하

⑨ 취 사 공갈 공 용 등 행 하, , , ,

⑩ 남 재산과 상시켰

⑪ 타 상해하

⑫ 빙 하

⑬ 한 결 또는 한 계(동 간 계 결

포함 하거나 간 하)

⑭ 그 에 에 는 행 하여 처 았

⑮ 감독 감독 거 하여 재 에 사,

에 하

⑯ 감리 가 집하는 지 연 집 나 진행, ,

해하거나 거 나 개 해하는 행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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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 비고

편 감독 감독 거8 ,

거 리 원2

원 거 리 원1019 5 ( )【 】

는 다 각 항과 같다.

① 각 연 는 역 과 평신도 거 리 원2 2

한다 다만 연 는 역 평신도. , 1 , 1

한다. 미주특별연 는 별도 하 수 에2

원할 수 다.

② 감독 직 감독 과 평신도1 1

거 리 원 한다.

③ 거 리 원 는 하고 지2 ,

한다.

④ 거 리 원 결원 에는 해당 연 실행 원 에

보 하고 보 는 여 한다, .

⑤ 거 리 원 후 본 에 실시하는

아야 한다. 

⑥ 감독 감독 에 후보하고 하는 그 역

나 평신도는 거 리 원 수 없다.

⑦ 거 리 원 거 리에 한 수하고 거사,

거 과 거 리 원 규 에 라 공 하고 하게

리하여야 하 직 상 알게 비 누 하여 는 아니,

다.

편 감독 감독 거8 ,

거 리 원2

원 거 리 원1019 5 ( )【 】

는 다 각 항과 같다.

각 연 는 역 과 평신도 거 리 원2 2①

한다 다만 연 는 역 평신도 한. , 1 , 1

다. 개< >

② 감독 역 과 평신도 거1 1

리 원 한다. 개< >

동~ < >③ ⑤

⑥ 감독 감독 에 후보하고 하는 같 지

역 나 평신도는 거 리 원 수 없다 개< >

동< >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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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 비고

사항1020 6 ( )【 】

거 리 원 는 감독 감독 거에 하여 다 각,①

사항 한다.

1. 거 계 과 공고

2. 거 리시행지 할 수 다 다만 실행 원. ,

승 아야 한다.

3. 지 운

4. 후보 등 수 격심 등 공고

5. 개 결 리

6. 거 용지 리

7. 개 리

8. 당 결 공고

9. 거사 집행에 한 결과 공고

10. 거감시단 직과 운

연 는 할 하에② 감독 감독, 거에

한 사 처리한다.

사항1020 6 ( )【 】

거 리 원 는 감독① 감독 거에 하여 다

각 사항 한다 개. < >

동1~10< >

연 는 할 하에② 감독 감독․

거에 한 사 한다 개. < >

는 시행에 한 시행 하여③

실행 원 승 아 시행할 수 다. 신< >

간사 거 리 원 는 본 직원 에 간사1022 8 ( )【 】

하여 계업 거 사 보 하게1

한다. 필 한 경우 거 간 약간 용직 직원 채용

할 수 다.

간사1022 8 ( )【 】 거 리 원 는 본 직원 에 간사

하여 계업 거 사 보 하게1

한다. 개< >

결 수1025 11 ( )【 】

① 과 원 상 원 는 재 원 과 수 과, ,

원 과 수 찬 결한다 동수 경우에는.

원 결 한다.

② 가 후보 격 취 할 경우에는 비

재 원 상 과 원 과 수 결3 2

한다.

결 수1025 11 ( )【 】

동< >①

가 후보② 등 거 하거나, 격 취 할 경우

에는 비 재 원 상 과3 2

원 과 수 결 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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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시행 공고 등3

피 거1027 13 ( )【 】

① 감독 후보 는 편 직과 행3 5 95 (감독

격과 항과 항 격 갖 어야 한다) 1 2 .

② 감독 후보 는 편 직과 행3 8 131 (감

독 격과 항과 항 격 갖 어야) 1 2

한다.

③ 편 직과 행3 5 95 (감독 격과 )

항과2 8 131 (감독 격과 항) 2 단

에 지 아니하고 근 간 각 담4 편5

경 한 액 실하게 납해야( , , )

한다.

④ 감독 감독, 마하고 하는 는 후보 등 개월2

내에 감리사가 집한 역 에 재

과 수 결 천 아야 한다.

⑤ 동산 지재단에 편 등 재단 편 가능(․

한 경우 하지 아니한 담 는 감독 감독) ,

거 후보 가 수 없다.

⑥ 재 나 사 재 에 하여 처 사실 없

는

⑦ 목 사역하지 않는 가 목사나 목사,

담 는 피 거 없다.

거 시행 공고 등3

피 거1027 13 ( )【 】

감독 후보① 는 편 직과 행 감독 과 감3 8

리 본 감독2 141 (감독 격과 )

격 갖 어야 한다 개. < >

② 감독 후보 는 편 직과 행 감독3 5 105 (

격과 격 갖 어야 한다 개) . < >

③ 감독감독 거에 마하고 하는 는․ 감독 근 2

간 감독 근 간 각 담, 4 편 경5

한 액 실하게 납하여야 한다( , , ) .

개< >

④ 감독감독․ 마하고 하는 는 후보 등 개월2

내에 감리사가 집한 역 에 재

과 수 과 과 수 결 천 아야 한다 개. <

>

⑤ 행안 항과 동< >⑤

⑥ 후보 가 원 허 후에 감리 재 에 근신 상

나 가 원에 한민 특별 포함 만 원 상( )100

처 사실 없는 다만 등. ,

감리 재 에 한 처 료 후 경과 또는10

직 상 처 았거나 실 에 한 에,

감독 감독 동,③

당 결 수④

직과 행 에 감독 ,⑤

감독 격에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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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 비고

⑧ 감독 감독 그 연 마 수 는

에 지 한다.

⑨ 감독 감독 후보는 지만 할 수 다2 .

⑩ 건강진단 견상 직 감당할 수 는 여야 한다.

해 실 후 경과 한10 . 개< >

⑦ 행안 항과 동< >⑦

동~ < >⑧ ⑩

⑪ 직 감독 나 감리사는 거 당해 연도 에 마

지 않 감독 나 감독에 마할 수 없다. 신< >

⑫ 한민 가지지 않 는 감독 나 감독에

마 할 수 없다. 신< >

경과규 .⑪

거1028 14 ( )【 】

① 연 감독 거 는 해당 연 원 상11

역 지 별 그 동수 평신도 한다 다만 각. ,

담 도 월 지 납하고 든 재산 지12

재단에 편 한

② 감독 거 는 각 연 원 상 역11

지 별 그 동수 평신도 한다 다만 각 담. ,

도 월 지 납하고 든 재산 지재단12

에 편 한

③ 목 사역하지 않는 가 목사나 목사,

역 평신도는 거 없다. 

④ 거 가 거 리 원 에 후 타 연

사 동한 는 연 에 거 갖는다.

⑤ 항 항에 한 평신도 는 연 에 한1 , 2

수 순 가 없 시 사 직 수에,

거1028 14 ( )【 】

동< >①

각 담 도 월 지 납하고 든 재산12②

지재단에 편 한 한다 다만 지재단편.

가하여 재단편 가 한 경우에는 한다.

개< >

동~ < >③ ⑥

행 과 통합① ①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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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한다 다만 평신도 연 실행 원 각. , ,

지 여 당연직 하 지는, 30%

수에 상 없 여 할 수 다.

⑥ 거 가 후에는 거 가하거나 변경할

수 없다.

거1029 15 ( )【 】

① 각 연 는 연 폐 후 개월 안에 거 하여2

에 한다.

② 는 후보 등 15 간 거 열10

람하도 공개하고 신청 아 후보 등 지

한다.

③ 는 거 시 지에 공

고한다.

거1029 15 ( )【 】

각 연 는 연 폐 후① 60 안에 거 하여

에 한다 개.< >

동~ < >② ③

거 공보 는 후보 생 월1030 16 ( ) ,【 】

사진 주 경 책, , , , , 근 간 수4 경상,

계 수 결산액 각 담 액 동 등 타 거에 필, ,

한 사항 게재한 거공보 거 지 거 에7

게 한다.

거 공보 는 후보 생 월1030 16 ( ) ,【 】

사진 주 경 책, , , , , 근 간2 수 경,

상 계 수 결산액 각 담 액 동 등 타 거에, ,

필 한 사항 게재한 거공보 거 지 거7

에게 한다 개. < >

동

후보 등4

후보 등1031 17 ( )【 】

① 감독 감독 후보, 등 하고 하는 는 등 간 내

에 에 등 납 하고 다 하여야 한

다.

1. 등 신청 양식 통( ) 2

후보 등4

후보 등1031 17 ( )【 】

① 감독 감독 후보. 등 하고 하는 는 등 간 내

에 에 등 납 하고 다 하여야 한

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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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통2

3. 함 사진 매3

4. 경 연 감독 행 통( ) 2

5. 가 계 주민등 등본 각 통2

6. 거공보 원고 용지 매 내 하 근 간(B5 4 4

수 경상 계 수 결산액 각 담 액 동, , ,

등 포함 어야 한다 통) 2

7. 동산 지재단 편 지재단 행 통( ) 2

8. 근 간 각 담 납 각 통4 2

9. 등 납 사본 통2

10. 편 재 에 하여 처 사실 여 하는7

통 연 행2 ( )

11. 죄경 경찰 행 통( ) 2

12. 역 후보 천 결 통2

13.건강진단 학병원 행 통( ) 2

14. 단 리도 가 었 경우․

심사에 겠다는 각 통2

15. 거 리 원 에 하는 재 계 체

② 직 감리사가 후보할 경우 후보 등 개시 개월3

지 사퇴하고 그 하여야 한다.

동1~10< >

죄경11. (실 포함 통) 2

다만 항 단 항에 해당하는 경우 결[1027] 13 6

사본 약식 사본 집행 료 거나 그 집행, ,

사실 하는 공 하여야 한다. 개< >

동12~15< >

삭< >②
단 항에 규1027 13② 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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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연 지 경계9

1

연 할 건1067 3 ( )【 】 연 할 건 다 과

같 한다.

연 할 연 에 개체 수가 개 상 고800 ,①

할 연 에 개체 수가 개 상 원350 , 200

상 만, 7 상 어야 할 수 다.

지역 특 상 필 에 하여 개체 수가 개 상200②

연 직할 수 다 단 경우 연 는 리. ,

다.

미주연 는 그 특수한 상 고 하여 미주특별연 라③

하고 지재단 립과 재단 체 하 실, ,

행 원 원 한 산하 타 원 에는 원

하지 아니한다.

편 연 지 경계9

1

1067【 】 연3 ( 할 건) 연 할 건 다 과

같 한다.

① 연 할 연 에 개체 수가 개1500 상

고 할 연 에 개체 수가, 개 상 원700 ,

상 만500 , 20 상 어야 할 수 다.

개< >

② 삭~ < >③

연 할 건 강①

000【 】 연 통합 차 연 통합 다 차에6 ( )

다 신. < >

① 연 통합 건 안 연 건 안심사 원 에 채택 어 연

체 에 재 과 수 찬 가결 후 에

상 한다 신. < >

② 는 항 규 에 라 상 연 통합 건 안1

개 원 에 하여 별 개 안 비심

사한 후 에 상 한다 신.( )

③ 는 재 과 수 과 과 수 찬

연 통합에 한 별 개 안 결한다 신.( )

통합 차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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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연 재산 등 처리1070 6 ( )】 연 할에 수 는

재산 귀 는 해당 연 실행 원 에 심 결 하게

한다.

1070【 】 연 재산 등 처리 연7 ( ) 할 통합에

수 는 재산 귀 는 해당 연 실행 원 에 심

결 한다 개. < >

지 경계3

지 경계1071 7 ( )【 】 감리 지 경계는 행

역 라 하는 것 원 한다.

지 경계3

1071【 】 지 경계 감리 지 경계는 행8 ( )

역 라 하는 것 원 한다. 할 경우 해당

역 피 거 한 한다. 개< >

지 할 건1072 8 ( )【 】

① 지 할 개체 수가 개45 상 고 원

상 어야 할 수 다20 .

② 지 개체 수가 개35 상 경우 연 지 할경

계 원 심 거쳐 근지 과 통합하여 할 할

수 다.

1072【 】 지 할 건9 ( )

① 지 할 개체 수가 개60 상 고 원

30 상 어야 할 수 다 개.< >

② 지 개체 수가 개45 상 경우 연 지 할경

계 원 심 거쳐 근지 과 통합하여 할 할

수 다 개. < >

지 할 건 강

지 할 차1073 9 ( )【 】 지 할 다 각 항

차에 다.

① 지 할 건 안 건 안심사 원 에 채택하고 지

에 재 원 과 수 과 원 상3 2

찬 가결하여 연 에 상 한다.

② 연 는 항 규 에 라 상 지 할 건 안 지1

할경계 원 에 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연

체 에 보고한다.

③ 연 는 지 할 건 안 재 원 과 수 과

원 과 수 찬 결한다.

1073【 】 지10 ( 통합과 할 차 지) 통합과 할

다 차에 다 개. < >

① 지 통합과 할 건 안 건 안심사 원 에 채택하고

지 에 재 원 과 수 과 원 과 수 상

찬 가결하여 연 에 상 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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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1074 10 (【 】 할에 라 원 ) 지

할 하여 새 는 원 는 원 여

한다.

1074【 】 지11 ( 통합 할에 라 원 )

지 통합 할 하여 새 는 원 는

원 여 한다 개. < >

(2015. 10. 30)

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0000 1 ( ) .【 】

별 연 경계< > 별 연 경계< >

울남연 경계1083 2 ( )【 】 울남연 경계는 등포 동,

천 강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악, , , , , , , , , ,

악 실 남태평양 개 지 한다, , , , 16 .

울남연 경계1083 2 ( )【 】 울남연 경계는 등포 동,

천, , , 강 강 동,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, , , , , ,

악 악 실 남태평양, , , , , 주 , 개18

지 한다 개. < >

연 경계1084 3 ( )【 】 연 경계는 천동 천, ,

천남 천 주안 천 앙 연수동 연수 평동 평, , , , , , ,

새 천 새 천 남동 월 천동 천 천남, , , , , , , ,

천 시 남 시 주 고양 산동 산 강 동 강, , , , , , , ,

강 남 강 포 진 개 지 한다, , , , , 31 .

연 경계1084 3 ( )【 】 연 경계는 천동 천, ,

천남 천 주안 천 앙 연수동 연수 평동 평, , , , , , ,

새 천 새 천, , , 남동 남동, 월 천동 천, , , ,

천남 천 시 남 시 주 고양 산동 산 강, , , , , , , ,

동 강 강 남 강 포 진, , , , , , 개 지32

한다 개. < >

경 연 경계1085 4 ( )【 】 경 연 경계는 수원 동 수,

원 수원 통 수원 안 수원 달 용 동 용 안양, , , , , , ,

안양동 포 새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, , , , , , , ,

사강 남양 산 산 평택 평택 평안 경 남, , , , , , , , 25

개 지 한다.

경 연 경계1085 4 ( )【 】 경 연 경계는 수원 동 수,

원 수원 통 수원 안 수원 달 용 동 용 안양, , , , , , ,

평 포 새 안산 안산동 안산남, , , , , , , 안산 안산,

사강 남양, , , , 동 산 산, , , 평택동 평택, ,

평택남 평택 안 개 지, , 28 한다 개 개.(26 )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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앙연 경계1086 5 ( )【 】 앙연 경계는 가평 주, ,

주동 리 남양주 당 남 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, , , , , , , , ,

주 연천 동 천남 천 천 앙 포천, , , , , , , ,

럽 개 지 한다20 .

앙연 경계1086 5 ( )【 】 앙연 경계는 가평, 주하남,

주동 리 남양주, , , 동 천 당 남 남동 양주 양평, , , , , ,

여주동 여주 연천 동 천남 천 천, , , , , , ,

앙 포천 럽, , 개 지21 한다 개. < >

남 연 경계1089 8 ( )【 】 남 연 경계는 ,

남 동 남 산, , , , , , ,

산 공주 공주 여 산 연 강, , , , , , , , ,

경 청양 본 개 지 한다, , 20 .

남 연 경계1089 8 ( )【 】 남 연 경계는 ,

남 동 남 산, , , , , , ,

, , 앙, , 산 공, , ,

주 공주 여 산 연 강경 청양 본, , , , , , , 개 지23

한다 개. < >

삼남연 경계1091 10 ( )【 】 삼남연 경계는 산동 산,

마산동 마산 경 동 경 한 진주 울진 울, , , , , , , , ,

산 경 주 필리핀 개 지 한다, , , 14 .

삼남연 경계1091 10 ( )【 】 삼남연 경계는 산동 산,

산남, , 창원동 창원, 경 동 경 한 진주, , , , ,

주 울진 울산 경 필리핀, , , , 개 지15 한다.

개< >

미주특별연 경계1092 11 ( )【 】 미주특별연 경계는 뉴 ,

시 고 미동 나다 남가주 미 미 미 남, , , , , , ,

스엔 스 지 나다 뉴 미 개 지, , , , 13

한다 단 지 내 해당 연 에 편 시킨다. , .

미주특별연 경계 는 미주특별연 에1092 11 ( )【 】

한다 개.< >

남 연 경계1093 12 ( )【 】 남 연 경계는 주,

남동 남 산 산 주 여수 개 지 한다, , , , , , 8 .

1093【 】 11 남 연 경계( ) 남 연 경계는 주,

남동 남 산 산, , , , 남 주, , 여수 양 개 지8

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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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과10 편 과10 ⑤

역 진 과4

진 과1098 4 ( )【 】 역담 목 수 목 목, (

목 사는 아래 같 과 통해 진 한다), , .

① 신학 학원 업하고 개체 에(M.Div., Th.M.) 리 담

는 원 진 고시과 거쳐 목사안수

고 원에 허 다.

② 신학 학원 업하고 수 목 고시(M.Div., Th.M.)

에 합격하여 개체 또는 감리 에 수 목

는 원 진 고시과 거쳐 연 개

개월 지 지 상 개체 담3 ( 12 ,

사 또는 감리 가 목사안수 고)

원에 허 다 다만 수 목 원 는. , 1

과하지 않고는 담 목사 수 없다.

③ 목사 후보생과 사 는 원 허 과

동시에 목사안수 는다.

④ 항 항 항 역 는 또는1 , 2 , 3

에 실하게 직 수행하여 역 지 천,

아 연 에 재 원 과 수 과 원 3

상 찬 행 통과 어야 한다2 .

⑤ 수 목 는 감독 지 감리사 책 하에 상담 담

목사 원 목사 목 과

질 학 연 지도 아야 한다, .

⑥ 과 내에 마 지 못한 는 연 과 고시2 5

역 진 과4

1098【 】 진 과4 ( ) 역담 목 수 목 목, (

목 사는 아래 같 과 통해 진 한다), , .

동< >①

신학 학원 업하고 수 목 고(M.Div., Th.M.)②

시에 합격하여 개체 또는 감리 에 수 목

는 원 진 고시과 거쳐 목사 안수

후 본 나 타 담 또는 목사,

수 다. 개< >

동~ < >③ ⑨



제 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31 제 편 과정법10 233

행 개 안 비고

원 격심사 원 결 거쳐 퇴 시킨다.

⑦ 수 목 지도목사 감리사 담 목사 원( , ,

목사 는 수 도사 시 지도 약에 동 하고 해야)

하 지도목사 미나에 평생 참 하여야 한다1 ( ) .

⑧ 수 목 상담 담 목사 원 목사 는 해( , )

당 연 에 연 월 월 지도보고 해야 한다2 (7 , 1 ) .

⑨ 수 목 상담 가 지도목사 미나에 참하거나 지도

보고 하지 않 상담 가 담 하거나 한

에 수 목 하지 않는다.

역 수 고시 원5

직1103 9 ( )【 】 역 수 고시 원 직 는 아래 각

항과 같다.

① 매 감리 계 과 개체 등에 청

하는 원 고 하여 연간 목 수 계 수립하여 각

연 에 통보한다.

② 수 목 개체 상 고 하여

한다.

③ 매 수 목 보수 결 한다.

④ 수 목 고시 실시한다.

⑤ 개체 감리 매 월 지 다 해에12

수 목 수 해당 연 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신청하지 않는 에는 수 목 할 수 없다.

⑥ 수 목 심사하여

한다.

⑦ 수 목 지도목사 미나 실시하 지도목사 지도

보고 리 등 한다.

역 수 고시 원5

직1103 9 ( )【 】 역 수 고시 원 직 는 다 각

항과 같다 개. < >

동~ < >① ⑨

산하에 통합신학 학원 립 한 어 연⑩

한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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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고시과목 역 수 고시 원 규 한다.

⑨ 각 신학 학원 원 한다.

시행[000] 1 ( 공포한 날 시행한다) .


